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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5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규정) 식품 첨가물 규정 개정

   - 출처: 유럽위원회 (2018.05.04.)

 ◦ 유럽위원회 및 이사회는 2008년 12월 16월 규정한 (EC) No. 1333/2008에 

관련한 내용을 수정함 

    - 개정 : 제 14조 식품첨가물에 관한 내용

 ◦ 해당 규정은 유럽위원회 규정 (EU) No 231/2012에 따라 ‘식품첨가물’

에 대한 세부사항을 한 차례 개정된 바 있음 

    - 해당 규정의 개정 가능여부는 (EC) No 1331/2008의 3조 1항에 명시

 ◦ 폴리비닐알코올╺ 폴리에틸렌 글리콜╺ 그라프트 혼성 중합체(E 1209)는 

식품 유형 17.1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식품첨가물로 인정됨

    - 수정 전, 폴리비닐알코올╺ 폴리에틸렌 글리콜╺ 그라프트 혼성 중합

체(E 1209)의 최대허용량은 50mg/kg 였음

    - 2015년 6월 26일 해당 물질의 최대허용량에 대한 수정요청이 제출됨 

    - 이에 따라, 유럽식품안전청은 최대한도를 620 mg/kg로 지정함

    - 한편, 2017년 5월 18일 관할 당국(Working party of governmental 

experts on food)은 해당물질 제한량은 기존의 620 mg/kg 보다 낮은 

360 mg/kg 정도가 적합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 상충되는 기준 충족을 위하여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

(WHO)의 관계자로 구성된‘식품 첨가물 전문가 위원회(JECFA,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는 적정 수준 선정

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고 적정수준을 400 mg/kg로 연구ž발표함

 ◦ 해당 발표는 2018년 5월 4일 EU 상임위원회를 통해 채택되었고, 해당 

물질에 관한 관련 규정은 Regulation (EU) No. 231/2012에 [아래]와 같이 

대체됨

 ◦ 본 규정은 공표일 20일 후부터 효력을 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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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소재    제한범위

폴리비닐알코올╺ 폴리에틸렌 글리콜╺ 그라프트 혼성 중합체(E 1209) 400 mg/kg

2. (수출현안) 비스페놀 A 사용 제한 강화 

   - 출처: 유럽위원회 (2018.06.07.)

 

 ◦ 유럽위원회는 식품 접촉 소재 중 비스페놀 A 사용 제한을 강화하는 새

로운 규정을 발표함

 ◦ 새로운 규정은 0세에서 3세 영유아 식품, 젖병 및 컵 제조 시에 코팅되

거는 비스페놀 A(하이드록시 페닐프로판(CAS번호 0000080-05-07))의 사

용을 0.05mg으로 제한함

 ◦ 새로운 규정은 2018 년 9 월 6 일부터 적용됨

    - 식품업자는 제조시 코팅된 소재의 안전성에 대한 적절한 서류를 제출

해야 함 

 ◦ 규정 (EU) No. 10/2011 부속서 표 1의 소재 번호 151에 관한 기재 사항

은 [아래]와 같이 대체됨

     [아래]

번호 소재  제한범위 적용 대상  

151 비스페놀 A 0.05 mg 
- 폴리카보네이트 유아 젖병
- 어린이용 컵 또는 병 

3. (수출현안) 피프로닐 살충제 잔여물 검출
   - 출처: 유럽식품안전청 (2018.05.03.)

 ◦ 2017년 7월 벨기에산 달걀에서 피프로닐 잔여물이 검출되면서 유럽 내

수백만 개의 계란이 회수되는 사건이 발생함

 ◦ 벨기에 가금류 농장에서 승인되지 않은 동물의약품을 불법 사용하였으

며, 이에 따라 살충제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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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의 기간 동안 채취한 계란 및 닭 5,000 개 

/ 마리 분석 결과, 법적 살충제 잔여물 제한을 초과하는 742개 샘플이 

확인됨

 ◦ 해당 제한초과 샘플은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헝가리, 프랑스, 슬로베

니아 및 그리스 등 8개국에서 발견됨

 ◦ 발견된 대다수의 살충제는 페니피라졸 화학계열에 속하는 피프로닐임

 ◦ 피프로닐 관련 위험 분석 보고서는 EU 리스크 관리자에게 전달됨

 ◦ 살충제 사용 제한에 규정은 (EC) No. 396/2005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과 같음

                [아래]

살충제
최대 허용량 (mg/kg)

 가금류 계란
피프로닐 0.006 0.005
비페트린 0.05 0.01
아미트라즈 유제 0.05 0.01
사이퍼메트린 유제 0.01 0.05
다이아지논 0.02 0.02
에톡사졸 0.01 0.01
플루페녹수론 0.05 0.05
피리다벤 0.02 0.02
피리프록시펜 0.05 0.05
티아메톡삼 0.01 0.01
트리클로르폰 0.01 0.01

4. (라벨링) 식품 원산지에 관한 뉴 라벨링 채택   

   - 출처: 유럽위원회 (2018.05.28.)

 

 ◦ 유럽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2018년 5월 28일 식품 주요

성분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새로운 규칙을 표결을 통해 채택함

 ◦ 해당 규정은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함

 ◦ 주요성분 원사지 표시는 식품정보에 관한 규정(FIC)에 따라 표시되며, 표

기법은 식품가공 방법에 따라 상이함

 ◦ 해당 법안은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라벨링은 [예시]와 같이 이뤄

질 예정임 

    [예시] 중국산 토마토가 주요 성분인 이탈리아 토마토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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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통관번호 HS code 상품명(제조사) 중량(kg) 불합격사유 조치사항

2017.1.1

 ◦ 원산지 표기 대상은 아래와 같음 

    - 축산품 : 가축사육, 도살지 표시 

    - 축산가공품 : 식품 주성분으로 사용된 육류 원산지 표기 

    - 기타식품 : 식품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성분의 원산지 표기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1. (품목명) 일반사항

 ◦ 없음

2. HS code, 관세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및 관련 청 요구사항

 ◦ 없음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 첨부파일 참조 


